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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 재 정 국





회계연도 : 2021년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예비비 예비비조 직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

정책사업 : 예비비 단위사업 : 예비비

예비비(기획예산과)

2007-161-0050-0094-0163세부사업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5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32,420,655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
○ 사업내용 : - 일반예비비 :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% 이내의 일반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

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

- 재해 · 재난목적예비비 :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구비 100%

○ 시행주체 : 마포구

○ 추진근거 : 지방자치법 제129조, 지방재정법 제43조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
공유재산

관리계획승인
정수물품
배정승인

지방채발행대상 도시계획확인

○ Ⅹ Ⅹ Ⅹ Ⅹ Ⅹ

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

(단위:천원)

계 10,523,128 8,415,128 2,108,000 25.05%

예 산 총 계 10,523,128 8,415,128 2,108,000 25.05%

구비 10,523,128 8,415,128 2,108,000 25.05%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계 10,523,128 8,415,128 2,108,000 25.05%

801 예비비 10,523,128 8,415,128 2,108,000 25.05%

4,686,965 2,578,965 2,108,000 81.74%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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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 지 교 육 국





회계연도 : 2021년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조 직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

정책사업 : 기초생활지원 단위사업 : 복지지원

긴급복지지원

2008-081-0008-0006-0025세부사업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위기상황의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·의료·주거 등의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위기 해소

및 타 지원 연계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5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10,146,892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
○ 사업규모 : 3,300가구

○ 사업내용 : - 지원대상: 주소득자의 사망·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,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

- 선정기준: 위기상황과 소득·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

1)위기상황: 긴급복지지원법ㆍ보건복지부고시ㆍ조례로 인정하는 경우

2)소득기준: 중위소득 75% 이하

3)재산기준: 1억8천8백만원 이하

4)금융재산기준: 5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)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○ 사업위치 : 마포구

○ 시행주체 : 마포구

○ 추진근거 : 긴급복지지원법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추진계획 : - 긴급복지사업 운영계획 수립: 연1회

-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

-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실시 및 관리
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생활보장위원회) 를 통한 심의(지원연장, 적정성, 지원중단, 지원비용 환수 등)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
공유재산

관리계획승인
정수물품
배정승인

지방채발행대상 도시계획확인

○ Ⅹ Ⅹ Ⅹ Ⅹ Ⅹ

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

(단위:천원)

계 2,006,892 1,100,824 906,068 82.31%

예 산 총 계 2,006,892 1,100,824 906,068 82.31%

국비 1,003,446 550,412 453,034 82.31%

시비 501,723 275,206 226,517 82.31%

구비 501,723 275,206 226,517 82.3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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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계 2,006,892 1,100,824 906,068 82.31%

301 일반보전금 2,006,892 1,100,824 906,068 82.31%

2,006,892 1,100,824 906,068 82.31%01 사회보장적수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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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연도 : 2021년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조 직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

정책사업 : 기초생활지원 단위사업 : 복지지원

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

202108100080006008B세부사업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및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

산을 예방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1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5,260,000 천원

○ 사업규모 : 7,000가구

○ 사업내용 :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(감염병

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는 자는 지원 제외)

○ 추진근거 : 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(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)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(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)

-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금액 - 질병관리

청고시 제2020-16호

○ 추진경위 :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 확산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

원 필요

○ 추진계획 : 격리대상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적합여부 확인 후 지급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
공유재산

관리계획승인
정수물품
배정승인

지방채발행대상 도시계획확인

X Ⅹ Ⅹ Ⅹ Ⅹ Ⅹ

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

(단위:천원)

계 878,420 0 878,420 100.00%

예 산 총 계 878,420 0 878,420 100.00%

구비 878,420 0 878,420 100.00%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계 878,420 0 878,420 100.00%

301 일반보전금 878,420 0 878,420 100.00%

878,420 0 878,420 100.00%01 사회보장적수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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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연도 : 2021년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조 직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

정책사업 : 기초생활지원 단위사업 : 복지지원

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(신규)

2021-081-0008-0006-0092세부사업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전망확보를 위한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21년08월30일 ~ 2021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63,788,121 천원

○ 사업규모 :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마포구민 대상

○ 사업내용 : 지원조건 충족시 신용·체크카드/서울사랑상품권/선불카드 중 택1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

(지자체를 통한 신청은 선불카드만 가능)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%+ 맞벌이·1인가구는 특례기준 적용

○ 추진계획 : -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

-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

- 전산장비 등 대여 및 구매

- 전담콜센터 운영

- 이의신청건 처리

- 홍보 운영(구정소식지, SNS, 구 홈페이지 등)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
공유재산

관리계획승인
정수물품
배정승인

지방채발행대상 도시계획확인

Ⅹ Ⅹ Ⅹ Ⅹ Ⅹ Ⅹ

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

(단위:천원)

계 7,655,273 0 7,655,273 100.00%

예 산 총 계 7,655,273 0 7,655,273 100.00%

구비 7,655,273 0 7,655,273 100.00%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계 7,655,273 0 7,655,273 100.00%

101 인건비 16,410 0 16,410 100.00%

16,410 0 16,410 100.00%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

201 일반운영비 15,106 0 15,106 100.00%

15,106 0 15,106 100.00%01 사무관리비

302 이주및재해보상금 7,623,757 0 7,623,757 100.00%

7,623,757 0 7,623,757 100.00%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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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연도 : 2021년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조 직 :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

정책사업 :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: 기초생활급여

생계급여

2007-081-0107-0219-0448세부사업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,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적기에 지원

하여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5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140,986,948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
○ 사업규모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4,562세대 6,152명

○ 사업내용 :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 기본적 필요 금품 지원

○ 지원형태 : 직접수행

○ 지원조건 : 사회보장적수혜금 - 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

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업무추진비 - 구비 100%

○ 사업위치 : 마포구 관내

○ 시행주체 : 마포구

○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∼ 제10조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
공유재산

관리계획승인
정수물품
배정승인

지방채발행대상 도시계획확인

○ Ⅹ Ⅹ Ⅹ Ⅹ Ⅹ

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

(단위:천원)

계 27,116,205 26,646,084 470,121 1.76%

예 산 총 계 27,116,205 26,646,084 470,121 1.76%

국비 16,247,241 15,965,168 282,073 1.77%

시비 7,582,046 7,450,412 131,634 1.77%

구비 3,286,918 3,230,504 56,414 1.75%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계 27,116,205 26,646,084 470,121 1.76%

301 일반보전금 27,078,735 26,608,614 470,121 1.77%

27,078,735 26,608,614 470,121 1.77%01 사회보장적수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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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연도 : 2021년 회 계 : 일반회계

기 능 :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조 직 :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

정책사업 : 노인복지 증진 단위사업 : 노인사회활동 지원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(지자체보조)

2007-085-0037-0085-0148세부사업: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: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소득보전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

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

○ 사업기간 : 2021년01월01일 ~ 2025년12월31일

○ 총사업비 : 55,359,559 천원 (연례반복적 사업)

○ 사업규모 : 62개 사업 3,342명 노인일자리 창출

○ 사업내용 : 노노케어, 거리환경지킴이, 다솜봉사단, 이엠드림사업 등 공익활동 및 어르신 취ㆍ창업 활동 사업 등 노인

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

○ 지원형태 : 민간보조

○ 지원조건 : 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

○ 시행주체 : 마포구, 민간위탁 수행기관

○ 추진근거 :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, 노인복지법 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)

※ 2021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알림 [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-15798(202

0.12.15.)], 2021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변경 알림 (서울특별시 인생

이모작지원과-9472(2021.7.29.))

○ 추진계획 : 수행기관 공모, 선정 후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및 예산교부, 사업시행

□ 사전절차이행여부

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
공유재산

관리계획승인
정수물품
배정승인

지방채발행대상 도시계획확인

○ Ⅹ Ⅹ Ⅹ Ⅹ Ⅹ

□ 소요재원

재 원 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

(단위:천원)

계 10,948,071 10,824,139 123,932 1.14%

예 산 총 계 10,948,071 10,824,139 123,932 1.14%

국비 3,276,503 3,239,323 37,180 1.15%

시비 3,822,584 3,779,208 43,376 1.15%

구비 3,848,984 3,805,608 43,376 1.14%

□ 산출근거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계 10,948,071 10,824,139 123,932 1.14%

307 민간이전 8,461,206 8,337,274 123,932 1.4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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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

8,461,206 8,337,274 123,932 1.49%11 사회복지사업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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